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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지역을 심으로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에 한 황  내용을 분석하여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시에 기 자료로 활용되기 한 목 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 첫째, 자치법규의 

유형, 성격, 제정 차를 통해 자치법규의 이론  배경에 해 살펴보고 둘째 지역의 공공도서 을 역자치

단체, 기 자치단체, 교육청 소속으로 세 구분하여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 공공도서

 행정체계, 도서 장의 직종과 직 , 공공도서  조직체계 역에서 문제 과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basic data of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by analyzing the status and content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ublic libraries 

focusing on Daejeon Metropolitan City. For this purpose,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type, nature, and procedure of establishing local laws and 

regulations. Secondly,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ublic libraries classified into three parts, that is, metropolitan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nd school districts. Finally,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s and solutions 

in relation to the structure of administration, the rank and position of library directors, and 

the organizations of public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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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

체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 책

임아래 스스로 는 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  분권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자

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주민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  배분 등의 정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자원분배를 둘러싼 갈등, 사

회  형평성의 문제, 지역 이기주의 등의 부정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지방자치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지

역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극 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도서 분야는 지역주

민의 삶의 내용과 직  련된 분야로 지역주민

들의 정보서비스에 한 근성을 보장하고 정

보서비스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를 증 시켜야하는 지방자치가 가장 실하게 

요구되는 역이기도 하다. 이를 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이 일 성 있고 지속가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자치입

법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자치법규의 제

정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분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앙정부의 칙 안에 의해 획

일 이고 천편일률 으로 경직된 자치법규를 공

통 으로 제정하여 운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여건, 지역주민의 수 , 요구사

항이 실에 반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남

시의 ‘성남시 지방도서  정보서비스 원회 구

성  운 조례’제정을 한 과정에서도 그 어

려움이 드러나고 있다(최성은 2007). 

그동안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에 한 연

구는 몇 편정도 발표되었으나, 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작은도서  지원과 련된 조례에 해 

논의하 으며 공공도서 과 련된 자치법규

에 한 연구는 최근 몇 년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이 ｢도서 법｣에 

명시된 정보  문화, 교육센터로서 그 본래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법

,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고 있다. 이는 지식과 정보를 근간으로 하는 

무형의 자산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로 작용

함에 따라 공공도서 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문화, 지식과 정보활용의 공간으로서 뿐만 아

니라 국가 지식보유와 지식 리의 핵심시실로

서 운 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먼  자

치법규의 유형, 성격, 제정 차를 통해 자치법

규의 이론  배경에 해 살펴보고, 지역

의 공공도서 을 역자치단체, 기 자치단체, 

교육청 소속으로 세 구분하여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를 분석하여 문제 을 제시하고 바람

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지역은 공공도서  1개  당 인구

가 68,318명으로 체 16개 역자치단체  8

이며, 사서의 수는 215명으로 10 에 해당한

다(한국도서 회 2011). 따라서 1개  당 인

구수와 사서수를 기 으로 역자치단체 가운

데 간쯤에 해당하고, 역자치단체, 기 자치

단체,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 이 모두 설치

운 되고 있어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를 연

구하기에 합하다고 단되어 지역을 선

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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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도서 과 자치법규

2.1 자치법규의 유형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

15조(조례)와 제16조(규칙)에 따르면 지방자

치단체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주민의 복리

에 한 사무에 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자치입

법권이라 한다.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정립된 

법규에는 법령의 범  안에서 그의 사무에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는 조례가 임하

는 범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하

여 제정하는 규칙이 있으며, 이를 자치법규라 

한다.

의의 자치입법에는 조례와 규칙 외에도 훈

령, 규, 지시, 일일명령 등이 있으나 자치단체

의 집행기  내부의 행정규칙이므로 ｢지방자치

법｣ 제15조  제16조에서는 조례와 규칙만을 

자치법규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상 

입법의 종류는 <그림 1>과 같다(행정안 부 자

치법규정보시스템).

조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

안에서 그 사무에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써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법령의 임여부에 따

라 임조례와 자치조례로, 제정의 재량여부에 

따라 필수조례와 임의조례로 구분된다. 반면 규

칙은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

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 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는 조례가 임한 범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하여 규정하

는 자치법규이다. 

한편 교육의 자주성  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간 균

형발 을 도모하기 한 지방교육자치제를 발

시키기 해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이 제

정되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교육․과학  체

육 기타 학 에 한 사항에 한 조례안은 교

국회입법 법률

법규명령… 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가행정상 입법

행정규칙…훈령, 규, 지시, 일일명령

행정상 입법

자치법규…조례, 규칙

자치입법

행정규칙…훈령(규정), 규(지침, 요령), 

지시, 일일명령

<그림 1> 행정상 입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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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감이 제안하거나 교육 원회 원의 제안으

로 교육의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공공도서  운 은 지방자치단

체의 집행기구인 시장․구청장과 교육자치단체

의 집행기 인 교육감이 할하는 이원체제로 

되어있으며, 자치법규의 발의는 시장․구청장

과 지방의회, 교육감과 교육 원회로 양분되어 

있다. 공공도서 과 련하여 조례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으로는 사무의 

임과 탁, 소속직원의 임면권, 직속기 의 설

치, 사업소의 설치, 사용료․수수료․분담  징

수, 공공시설의 설치, 국가의 공공시설에 한 

사용료징수 등이 있다.

2.2 조례의 성격

자치법규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권

한에 속하는 사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이

나 조례의 범  안에서 자율 으로 제정한다. 

그러므로 규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

는다는 에서 조례와 차이가 있다. 조례는 지

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자치입법으로 

본질 으로 지방자치권의 범  내에서 행사되

어야 한다. 행 법제상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

된 자치권의 내용과 범 를 악하기 해 조례

의 법 상과 그 제정의 범 와 한계, 즉 조례

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제정권의 범 이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에서 그 사무에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의 범  안

에서” 조례제정은 조례가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체 인 입법취지와 모순되거나 되지 아

니하는 범  안에서 제정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즉 법령의 임이 있거나 는 법령에서 

 규율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여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 ｢도서 법｣ 

제30조 제3항 “도서 운 원회의 구성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의 경우와 같이 명백히 임

사무임을 규정하 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명

백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제정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이다. 법률유보

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

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

체가 개별 인 법률의 임이 없더라도 상 법

령에 배되지 않는 범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

한이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규정하는 경

우가 아닌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

기도 한다. 를 들어 청주시의회가 법률의 개별

 임없이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것과 련

하여 법원은 정보공개조례가 행정에 한 주

민의 알 권리의 실 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

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

고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  임이 따로 필요

한 것은 아니라고 시하 다.1)

 1) 법원 1992.6.23 선고 92추1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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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례와 법률우 이다.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법령의 

범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여기서 ‘법령’은 법률과 명령( 통령

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한다. 한 ｢지방자

치법｣ 제17조에서 “시․군  자치구의 조례

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시․도지사가 제

정하는 규칙에 반하여서는 안된다”로 하여 

시․도 조례와 규칙의 시․군․자치구 조례와 

규칙에 한 효력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개별 상 법령

의 명문규정을 반하지 않는 범  안에서 제

정되어야 한다는 법률우 원칙을 수하여 제

정되어야 한다.

2.3 조례의 제정과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범이므로 그 입법 차가 요시된

다. 조례의 제정 차는 법률제정 차와 거의 유

사하며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원회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는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는 교육 원이 

입안을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은 지

방자치단체의 주무부서에서 기 하거나 련연

구기 과 단체 등에 의뢰하거나 문가들로 기

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안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제안하는 조례안은 주로 지방

의회의 문 원의 도움을 받아 의원이 작성하

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와 수

렴, 이익단체들의 입장청취, 언론과 여론의 분

석 그리고 련 문가들의 자문 등으로 이루어

지는 조례제정의 사회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

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주민의견수렴 등 조례

제정의 사회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은 주민

자치의 요소를 보완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제정

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과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공동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데 효과

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

우 개별법령에서 주무부장 이나, 행정안 부

장  는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 승인

이나 사 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계기 의 사 승인 는 사

의를 거쳐야한다. 한 입법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조례안에 하여는 

공청회를 열거나 입법 고를 하여야 하며, 입법

고 차를 마치면 주무부서는 그 조례안을 법

제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러한 차를 거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장에게 이

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

의원 5분의 1 이상 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해야 하며 각계의 의견을 반 하여 최종 으로 

이를 확정하며, 조례안이 제안형식에 맞추어 

작성되면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의장에게 제출

한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99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세 이상 주민 20분의 1 이상이 연

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

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 60일 이내에 조례안을 작성, 지

방의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의 표자

에 통지하도록 하는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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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안 입안 ⇒
② 의견청취, 

찬성의원서명
⇒ ③ 지방의회 제출 ⇒

④ 조례안의 수 ⇒ ⑤ 조례안의 심의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⑦ 조례안의 보고 ⇒ ⑧ 조례안의 공포

<그림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과정

구제도가 도입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

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의 입안  제출과정에서의 

주민참여제도는 조례의 입법과정에 주민참여를 

확 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입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는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

쳐 시장에게 이송되고, 시장은 이송된 조례안을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행한다. 한편 교육감 

는 교육 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교육 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이송되고, 교

육감은 조례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함

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과정은 <그림 2>와 같다

(행정안 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3.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 분석

3.1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의 황

｢2011한국도서 연감｣(한국도서 회 2011)

에 따르면 재 우리나라의 체 공공도서 의 

수는 759개 이다. 이 에서 사립 공공도서  

19개 을 제외하면 시․도 소속이 508개 , 교

육청 소속이 232개 을 차지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공공도서  운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

다. 먼  공공도서 의 운 주체를 시․도소속

의 경우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로 구분

하고, 나머지 교육청 소속과 함께 세 부분으로 

나 어 자치법규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16개 역자치단

체  지역을 선택하여 역자치단체, 기

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  련 자

치법규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도서  련 자

치법규는 그 운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운 주체별로 자치법규를 조사하는 것이 의미

가 있다. <표 1>은 지역 공공도서  련 자

치법규의 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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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치법규(개정일자, 공포번호)

역자치단체

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1/12/23 제4000호)

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2011/12/23 제2843호)

역시한밭도서  리운 조례 (2008/01/04 제3606호)

역시한밭도서  리운 조례 시행규칙 (2007/11/16 제2691호)

역시 도서 정보서비스 원회 운 에 한 조례 (2008/01/04 제3607호)

기 자치단체

동구

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12/29 제926호)

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11/07/11 제710호)

역시 동구 도서  운 조례 (2011/06/17 제907호)

역시 동구 도서  운 조례 시행규칙 (2011/06/17 제704호)

서구

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0/12/23 제1050호)

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11/12/30 제865호)

역시 서구 도서  리․운 조례 (2009/06/26 제981호)

역시 서구 도서  리․운 조례 시행규칙 (2011/12/12 제861호)

역시 서구 작은도서  설치․운   지원에 한 조례 (2011/08/02 제1082호)

유성구

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03/04 제925호)

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12/02/10 제783호)

역시 유성구 도서  리운  조례 (2011/08/05 제948호)

역시 유성구 도서  리운  조례 시행규칙 (2011/08/05 제775호)

역시 유성구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1/03/04 제931호)

덕구

역시 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07/20 제922호)

역시 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11/07/20 제688호)

역시 덕구 평생학습도서  리운 조례 (2010/04/30 제890호)

역시 덕구 평생학습도서  리운 조례 시행규칙 (2010/04/30 제675호)

교육청

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0/08/09 제3857호)

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2012/03/23 제547호)

학생교육문화원 운  규칙 (2005/08/19 제423호)

역시 평생학습  운 조례 (2011/04/04 제3940호)

역시 평생학습  운 조례 시행 규칙 (2011/06/02 제532호)

평생학습  사용료 징수조례 (2010/10/01 제3885호)

<표 1> 지역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 황

3.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  련 자치

법규 분석

3.2.1 역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 분석

지역의 역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로는 ｢ 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역시한밭도서 리운 조례｣, ｢ 역시

한밭도서 리운 조례시행규칙｣, ｢ 역

시도서 정보서비스 원회운 에 한조례｣ 

등이 있다. 

(1)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시행규칙

｢ 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110조 내지 제116조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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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행정기구와정원기 등에 한규정｣ 제9조, 제

16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 의 설치, 조직과 분장

사무의 강을 규정함을 목 으로 설치된 조례

로서, 지역 표도서 인 한밭도서 에 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밭도서관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2조(설치) 

① 도서  기타 자료를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문화 술 발 과 평생교육 진흥

을 한 편의를 도모하기 하여 시장 소속하에 

역시한밭도서 (이하 이 에서 “도서 ”이라 한

다)을 설치한다.

② 도서 은 역시 구 서문로 10(문화동)에 둔다.

제43조( 장) 도서 에 장을 두고,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4조(소 사무)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장한다.

 1. 지역 표도서  지정에 따른 지역 도서 지원 정책

의 수립․조정

 2. 지방도서 정보서비스 원회 운   지원에 한 

사항

 3.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공 에의 이용

 4. 공 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5. 다른 도서 과의 자료교류

 6. 도서  업무에 한 조사․연구

 7. 지방문화 발 을 한 학술발표회․강연회․감상

회․ 시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평생교육장 편

의제공

 8. 그 밖에 도서  설치목 과 련있는 업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은 

｢ 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역시 본청, 직속기 과 

사업소의 설치와 직   사무분장 등 조례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하고 있

으며, 한밭도서 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밭도서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5조( 장) 한밭도서 장은 지방서기 으로 보한다.

제36조(하부조직) 

 ① 한밭도서 에 리과, 자료정책과  자료운 과를 

둔다.

 ② 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 으로, 자료정책과장  

자료운 과장은 지방사서사무 으로 보한다.

이상을 통해 역시 사업소인 한밭도서

은 정보자료제공, 지방문화 술 발 과 평생

교육 진흥을 해 설치된 도서 으로 하부조직

으로는 리과, 자료정책과와 자료운 과를 두

고 있으며, 도서 장은 지방서기 , 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 , 자료정책과장  자료운 과

장은 지방사서사무 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2) 공공도서  운 조례와 규칙

역시 소속의 지역 표도서 인 

역시한밭도서  운 에 한 자치법규로는 ｢

역시한밭도서 리운 조례｣, ｢ 역

시한밭도서 리운 조례시행규칙｣, ｢

역시도서 정보서비스 원회운 에 한조례｣

가 있다. 이들 자치법규의 략 인 내용을 보

면 <표 2>와 같다. 

<표 2>를 통해 역시 한밭도서  운

을 한 내용이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제19조(행정자료의 수집)

는 역시 본청의 각 담당 ․과․실․단, 

시의회, 직속기   사업소가 도서, 간행물 등 

자료를 발행 는 제작하 을 경우에는 2부를 

도서 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지역 표도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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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구분

역시한밭도서

운 조례 운 조례 시행규칙 도서 정보서비스 원회 운 조례

개정일자

공포번호

2008/01/04

규칙 제3606호

2007/11/16

규칙 제2691호

2008/01/04

조례 제3607호

1조 목

2조 정의

3조 사용허가

4조 사용허가제한

5조 사용시간  사용료

6조 사용료 감면  특례

7조 사용료 납부  반환

8조 허가의 취소등

9조 사용자의 실비

10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11조 양도  지

12조 입장권의 리

13조 입장의 제한

14조 홍보물 부착

15조 외 출

16조 도서의 망실, 훼손등에 한 책임

17조 기증도서의 리

18조 탁도서

19조 행정자료의 수집

19조의2 운 원회

20조 시행규칙

부칙

1조 목

2조 입, 퇴

3조 휴

4조 삭제

5조 삭제

6조 자료의 반환

7조 자료의 외 출

8조 자료의 외 출 지

9조 의 범

10조 사용신청서 제출서류

11조 사용허가

12조 사용료의 감면범

13조 설비 는 기기 리

14조 기사용료의 징수

15조 시행규정

부칙

1조 목

2조 임기

3조 회의

4조 간사

5조 계기  등 조

6조 수당  여비

7조 운 규정

부칙

<표 2> 한밭도서  운 조례와 시행규칙

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 ｢도서 법｣

제24조 제7항에 지방도서 원회 운 에 하

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 역시도서 정보

서비스 원회운 에 한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2.2 기 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 분석

(1)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시행규칙

역시의 자치구는 서구, 구, 동구, 

덕구, 유성구의 5개 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구에 한 행정기구의 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  등에 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역시의 각 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

  하부행정기 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의 강을 규정하고, 시행규칙은 조례에 따라 구

본청의 국․실․단․과장의 직   직속기

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 의 장의 직

과 그 사무분장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 목 으로 하고 있다. 각 구의 행정기구 설

치조례와 그 시행규칙  공공도서  련 내용

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단 역시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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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구 동구 덕구 유성구

사업소 명칭 갈마도서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

사업소장의 직 지방사서사무 지방행정사무
지방행정사무  는 

지방사서사무

지방행정사무  는 

지방사서사무

사업소 조직

가수원도서

둔산도서

서구어린이도서

동구가양도서

동구가오도서

동구성남도서

동구용운도서

동구 암도서

무지개도서

자양도서

홍도도서

덕구안산평생학습도서

송 평생학습도서

신탄진평생학습도서

구즉도서

노은도서

유성도서

진잠도서

<표 3> 역시 기 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  황

구 가운데 구는 교육청소속의 도서  2개

만이 설치되어 있고 자치구 소속의 공공도서

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는 공공도서  련 내용이 포함되

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 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

면 지방문화 술발 과 평생교육진흥을 한 편

의를 도모하기 하여 구에 도서 을 두도록 되

어 있으며, ｢ 역시서구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도서 장은 직 은 지방사

서사무 으로 보하고 있다. 한 도서  조직은 

갈마도서 을 본 으로 하고, 그 외 도서  즉, 

가수원도서 , 둔산도서 , 어린이도서 은 분

으로 두고 있다.

｢ 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

면 특정업무를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하여 구

에 사업소를 두며, 사업소의 명칭은 평생학습원

으로 지정되어 있다. 평생학습원장의 직 은 ｢

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지

방행정사무 으로 보하고 있다.

｢ 역시 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

하면 구민 모두에게 다양한 학습 참여기회를 제

공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

을 해 구청장 소속하에 덕구평생학습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 ｢ 역시 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는 덕구평생학

습원장은 지방행정사무  는 지방사서사무

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하부조직으로는 

신탄진평생학습도서 , 안산평생학습도서   

송 평생학습도서 을 두고 그 장은 지방사서

주사로 보한다고 되어 있다.

｢ 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

하면 유성구는 동구와 마찬가지로 특정업무를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하여 구에 사업소를 두

며 사업소의 명칭은 평생학습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생학습원장의 직 은 ｢ 역시유성

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지방행정사무

 는 지방사서사무 으로 되어 있다.

<표 3>에서 보면 역시 기 자치단체의 

사업소는 모두 5  사업소임을 알 수 있다. 반

으로 우리나라 기 자치단체의 도서  사업

소들이 4  내지는 5  수 이라고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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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기 자치단체의 도서  사업소는 모두 5

 사업소에 속함을 알 수 있다. 

(2) 공공도서  운 조례와 규칙

역시 기 자치단체에 속한 공공도서

의 운 과 련된 자치법규로는 서구, 동구, 

덕구, 유성구에 각각 도서  리운 조례와 

그 시행규칙이 있고, 서구와 유성구에는 작은

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가 별도

로 제정되어 있다. 이들 자치법규 가운데 작은

도서 에 한 조례는 최근 세 편의 논문(김홍

렬 2010; 유양근, 박송이 2010; 이승원 2011)

에서 상세히 연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자

치법규  조례에 한 반 인 내용을 살펴보

면 <표 4>와 같다.

｢도서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서 운 원회의 구성  운 에 하여 필

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역시 기 자치단

체의 공공도서  련 조례에는 도서 운

 명칭

구분
서구 동구 덕구 유성구

개정일자

공포번호

2009/06/26

조례 제981호

2011/06/17

조례 제907호

2010/04/30

조례 제890호

2011/08/05

조례 제948호

내용

1조 명칭과 소재지2조 정의

3조 사용료

4조 삭제

5조 외 출

6조 도서의 망실․훼손 

등에 한 책임

7조의2 운 원회

8조 탁도서

9조 시행규칙

부칙

1조 목

2조 명칭과 소재지

3조 정의

4조 기능

5조 시설의 이용

6조 수수료의 징수

7조 시설이용의 취소 등

8조 변상책임

9조 입 의 제한

10조 출

11조 탁자료

12조 기증자료의 리

13조 시행규칙

부칙

1조 목

2조 용범

3조 정의

4조 사용신청  허가

5조 사용허가 제한

6조 허가의 취소 등

7조 사용시간  사용료

8조 사용료의 감면

9조 사용료의 납부  반환

10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11조 사용권의 양도  

지

12조 탁운  등

13조 입장의 제한

14조 외 출

15조 도서의 망실․훼손 

등에 한 책임

16조 탁도서

17조 도서 운 원회 

설치 등

18조 원회의 구성 등

19조 원회의 회의 등

20조 시행규칙

부칙

1조 목

2조 명칭과 소재지

3조 정의

4조 개 시간

5조 입장의 제한

6조 휴

7조 외 출

8조 출도서의 반납

9조 출도서의 제한

10조 열람 등

11조 이용자의 책임

12조 기증도서의 리

13조 탁도서

14조 도서자료의 리

15조 사용신청  승인

16조 사용시간  사용료

17조 사용료의 감면  환불 등

18조 시설사용의 제한

19조 사용승인의 취소

20조 사용자의 의무

21조 양도․양수의 지

22조 운 의 탁

23조 설치  운

24조 구성 등

25조 회의 등

부칙

<표 4> 역시 기 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  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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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내용
서구 덕구 유성구

운 주체 도서 장 구청장 구청장

명칭 도서 운 원회 평생학습도서 운 원회 도서 운 원회

원의 자격

1. 도서, 사서 는 교육 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그 밖에 도서  운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계의 덕망을 갖춘 자

1. 도서, 사서 는 교육․문화 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그 밖에 도서  운 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덕망을 갖춘 자

1. 사서 는 교육․문화 련 분야

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  운 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각계의 덕망을 갖춘 사람

원회의 

심의사항

1. 도서  운   발 을 한 기본

계획에 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출 등 

구민편익증진에 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평생교육의 지

원에 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한 사항

5. 서구외 다른 도서   각종 문화

시설과의 업무 력에 한 사항

6. 공 의 열람을 목 으로 하는 장

서 탁에 한 사항

1. 도서  운   발 을 한 기

본방침에 한 사항

2. 도서  운 의 개선에 한 사항

3. 도서  자료의 구성방침에 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한 사항

5. 지역문화산업  평생교육의 지

원에 한 사항

6. 다른 도서   각종 문화시설과

의 업무 력에 한 사항

7. 자료의 폐기에 한 사항 

8. 기타 도서  후원에 한 사항 

1. 도서  운   발 을 한 기본

계획에 한 사항

2. 지역문화사업  평생교육의 지

원에 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한 사항

4. 유성구외 다른 도서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력에 한 

사항

5. 공 의 열람을 목 으로 하는 장

서 탁에 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  후원에 한 사항

<표 5> 공공도서  운 조례에 나타난 도서 운 원회의 내용

원회에 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역시 기 자치단

체 가운데 서구, 덕구, 유성구가 도서 운

원회의 설치와 운 에 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으나 동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도서 법｣에서 규정한 내용조차도 조례에 

반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례에 나타

난 도서 운 원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나타난 도서 운 원회 원

의 자격을 보면, 서구와 덕구의 경우 “도서․ 

사서 는 교육 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

한 자”로 규정되어 ‘도서’와 ‘사서’가 같은 수

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도서’는 사물을 의

미하고 ‘사서’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도서’를 제

외하여야 한다. 유성구의 경우는 ‘도서’를 제외

하고 있으며, 원자격의 나머지 내용은 서구, 

덕구와 일치하고 있다. ｢도서 법｣ 제13조

(도서 원회의 구성)에서는 “도서 에 한 

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서

원회의 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기

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  운 조례를 개정

할 시에는 도서 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뿐만 

아니라 도서 에 한 문지식  경험이 풍

부한 도서  문가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본다.

3.3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 분석

교육청 소속 행정기구 련 자치법규는 ｢지방

교육자치에 한법률｣와 ｢지방교육행정기 의기

구와정원기 등에 한규정｣에 근거를 두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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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 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와 그 

시행규칙를 들 수 있다. 이 자치법규는 시․도 교

육청 소속 행정기구의 설치를 근거로 한 자치법

규로서 공공도서 은 역시교육청의 직속

기 이므로 공공도서 의 설치, 원장, 업무, 부속

시설의 설치, 하부조직 등에 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공공도서 운 에 한 자치법규로는 공

공도서  운 조례와 그 시행규칙,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다. 

(1)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시행규칙

｢ 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

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32조  ｢지방교육행

정기 의기구와정원기 등에 한규정｣ 제6조의

2, 제7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

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 의 설

치․조직과 분장사무의 강을 규정함을 목

으로 설치된 조례로서, 학생교육문화원과 

평생학습 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평생학습관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문화센터
로서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
기 하여 평생학습 (이하 “평생학습 ”이라 한다)
을 둔다.

  ② 평생학습 은 역시 구 흥동 418-1번지에 
둔다. 

제21조( 장) 평생학습 에 장을 두고 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22조(업무) 평생학습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한다.
  1. 평생학습  문화활동 지원에 한 사항 
  2. 학생의 정서함양을 한 교육활동에 한 사항
  3. 문  창작활동을 한 로그램 개발  보  
  4. 도서․각종 기록류의 수집․정리  보존
  5. 도서․각종 기록류의 열람  이용 제공
  6. 부속시설의 운 에 한 사항

학생교육문화원은 설치조례 제14조 제1

항에 “공공도서 으로서의 기능을 효율 으로 

수행하고”에서 표 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 임

을 밝히고 있으며, 평생학습  역시 설치조

례 제20조 제1항에 “지역문화센터로서 학습자

료를 비치하여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의 평

생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한 지식, 정보

를 제공하기 하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

서 법｣에 명시된 공공도서 의 역할을 나타내

고 있으므로 이 두 기  모두 공공도서 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그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일부가 명칭이 변경되어 운 되어 온 바와 

같이 이 두 기  한 기존의 학생도서 과 시

립도서 으로 설치된 공공도서 으로서 명칭만 

변경되어 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 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

칙｣은 ｢지방교육행정기 의 기구와 정원기  등

에 한 규정｣ 제8조 제2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항과 ｢ 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

치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4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도서 으

로서의 기능을 효율 으로 수행하고, 학생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 다양한 문화와 체육활동에 한 

사항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문화발 을 도모하기 

하여 학생교육문화원(이하 “교육문화원"이라 한

다)을 둔다.

  ② 교육문화원은 역시 구 목동 126번지에 둔다. 

제15조(원장) 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6조(업무) 교육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장한다.  

  1. 도서  각종 기록류의 수집․정리․보존

  2. 도서  각종 기록류의 열람 제공  이용

  3. 독서교실 운 에 한 사항

  4. 학생  지역주민을 한 문화․체육활동  평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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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역시교육청과 직속기   지역교육

청의 행정기구 설치와 직   사무분장 등 조

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하

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2조(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은 지방부이사  
는 장학 으로 임명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학생교육문화원(이하 “교육
문화원"이라 한다)에 리과, 문화체육운 과  문헌
정보과를 둔다.
  ② 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 , 문화체육운 과

장은 장학  는 지방교육행정사무 , 문헌정보
과장은 지방사서사무 으로 임명한다.

대전평생학습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장) 평생학습 장은 장학  는 지방부
이사 으로 임명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평생학습 (이하 “평생학습 ”
이라 한다)에  리과, 학습운 과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 , 학습운 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  는 지방사서사무 , 문헌정
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 으로 임명한다.

(2) 공공도서  운 조례와 규칙

역시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 인 

학생교육문화원과 평생학습 의 운 에 

한 자치법규로는 ｢ 학생교육문화원운 규

칙｣, ｢ 역시평생학습 운 조례｣, ｢

역시평생학습 운 조례시행규칙｣, ｢ 평생

학습 사용료징수조례｣가 있다. 학생교육

문화원은 운 조례없이 운 규칙만으로 학

생교육문화원의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평생학습 은 운 조

례에서 평생학습 의 운 에 한 사항을 정하

고, 시행규칙에서는 운 조례에서 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 징수조례에서는   사용료 

징수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자치법규의 략 인 내용을 보면 <표 6>

과 같다.

 명칭
구분

학생교육문화원 평생학습

운 규칙 운 조례 시행규칙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일자
공포번호

2005/08/19
규칙 제423호

2011/04/04
조례 제3940호

2011/06/02
규칙 제532호

2010/10/01
조례 제3885호

1조 목
2조 운 시간
3조 휴원일
4조 입장의 제한
5조 열람 방법
6조 열람자 수사항
7조 자료의 출
8조 부속시설의 사용 등
9조 부속시설의 사용 제한
10조 사용신청자의 설비
11조 권리의 양도  지
12조 운 자문 원회
13조 부속시설의 탁 리
14조 운 세칙
부칙

1조 목
2조 운
3조 기능
4조 지원
5조 경비부담
6조 운 세칙
부칙

1조 목
2조 지정신청
3조 지정기간
4조 지원비 정산
5조 경비부담의 승인
6조 경비의 정산공개
7조 경비의 반환
8조 시행세칙
부칙

1조 목
2조 사용 상
3조 사용신고  승인
4조 사용료등의 징수
5조 사용료의 반환
6조 사용료의 면제
7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8조 시행규칙
부칙

<표 6> 학생교육문화원과 평생학습 의 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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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의

4.1 공공도서  행정체계

지역 공공도서 은 크게 역자치단체 

소속의 1개 , 기 자치단체 소속의 19개 , 교

육청 소속의 2개 , 도합 22개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 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내에서 사업소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 은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직속기 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 )는 “지방자

치단체는 그 소  사무의 범  안에서 필요하면 

통령령이나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 , 소방기

, 교육훈련기 , 보건진료기 , 시험연구기  

 소기업지도기  등을 직속기 으로 설치

할 수 있다”를, 제114조(사업소)는 “지방자치

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

여 필요하면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 ｢지방자치법시행

령｣ 제75조(직속기 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는 소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문기 에서 수

행하는 것이 효율 인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따라 조례로 직속기 을 설치할 수 있다”로, 제 

77조(사업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

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후

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한 경우에는 사업

소를 한시 으로 설치한다. 제1항 업무의 성격

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 에서 업무

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 일 것 제2항 사업자의 

치상 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

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도서 은 “성격상 별도의 문

기 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 인 경우”에는 직

속기 으로,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 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

율 일” 경우에는 사업소로 간주된다. 재의 

공공도서 은 문지식의 수요가 강화되는 정보

사회에서 지식정보를 체계 으로 제공하고 보존

하는 기 으로서 문기 임에는 틀림이 없으

므로 사업소보다는 직속기 으로 규정되어야 한

다고 단된다. 더욱이 교육청 소속의 모든 공공

도서 은 직속기 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

방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 도 직속기 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윤희윤(2009)은 

자치단체 내에 공공도서 의 행정체계를 일원

화하는 방안으로 지역 표도서 을 비롯한 모

든 공공도서 을 본청의 직속기 으로 규정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

러므로 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 은 재의 

사업소에서 직속기  수 으로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4.2 도서 장의 직종과 직

헌법 규정에 따라 조례는 반드시 법령의 범  

안에서 제․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이란 

헌법, 법률과 그에 근거한 명령 즉, 시행령과 시

행규칙을 말한다. 따라서 조례는 법령우 의 원

칙을 수하여 제정된다. 즉, 법규범의 수직  

체계에 따라 조례는 법령의 하 단계에 속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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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범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 법｣ 제30조(공립공공도서 의 장 

 도서 운 원회) 1항 “공립공공도서 의 

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공도서 의 장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사서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정 태(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사서직 

장에 비해 사서직 장의 직무수행 평정이 높

으며, 장의 사서직 이 높을수록 리운  평

가 수 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도

서 장의 외활동에 있어서도 사서직 이 높

은 장이 낮은 직 의 장보다 외활동에서 

의욕 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 법｣ 제30조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 의 장직은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하

며 직  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 지역 역자치단체 소속의 지역

표도서 의 경우 ｢ 역시행정기구설치조

례시행규칙｣에 의하면 도서 장직이 지방서기

으로 되어있는바 이를 사서직으로 개정하여

야 한다. 한 사업소 수 을 직속기 으로 상

향조정하게 되면 사서직 장도 다른 직속기

의 장과 마찬가지로 4 을 3 으로 상향조정이 

된다. 그러나 재 공무원 임용령에 사서직 이 

최고 4 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3  도서

장직은 사서직이 맡을 수 없는 실  모순이 

있다. 그러므로 사서직 장이 비사서직 장에 

비해 여러모로 도서 장직을 잘 수행한다고 검

증된 바, 사서직 공무원의 최고 직 을 4 에서, 

2  내지는 3  수 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법규개정이 필요하다.

4.3 공공도서  조직체계

자치법규에 나타난 지역 공공도서 의 

조직은 역자치단체 소속의 지역 표도서 을 

제외하면 크게 세 유형으로 나 어진다. 첫째, 

공공도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가 되어 

하부조직으로 공공도서 을 두고 있는 경우로, 

는 <그림 3>과 같다. 둘째, 평생학습원이 지방

자치단체의 사업소가 되고 그 하부조직으로 공

공도서 을 두고 있는 경우로, 는 <그림 4>와 

같다. 셋째, 도서 이 교육청의 직속기 인 학

생교육문화원, 평생학습 의 하나의 과단 로 

운 되고 있는 경우로, 는 <그림 5>와 같다.

첫 번째의 유형은 사업소인 도서 이 본 이 

되고, 자치구의 나머지 도서 들은 분 의 형태

로 운 이 되고 있는 경우이다.2) 본 의 장 

직 은 지방사서사무 이 임명되고, 이 장이 

본 과 분 의 모든 도서 들을 상으로 의사

갈마도서

가수원도서 둔산도서 서구어린이도서

<그림 3> 역시 서구 도서  조직

 2) ｢ 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별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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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구

평생학습원

평생학습

정책기획 트

신탄진

평생학습 도서

안산

평생학습 도서

송

평생학습도서

<그림 4> 역시 덕구 도서  조직

 학생 교육 문화원

리과 문화 체육 운 과 문헌정보과

<그림 5> 교육청 소속의 도서  조직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소의 명칭이 ‘도서 ’이라는 명칭

을 사용하고 있으며, 장이 사서직으로 도서

들의 운 을 담당하고 있다는 에서 바람직한 

형태로 단된다. 

두 번째의 형태는 사업소의 명칭이 평생학습

원으로 그 하부에 공공도서 들을 두고 있는 경

우이다. 평생학습원장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

행규칙에 ‘지방행정사무  는 지방사서사무

’, ‘지방행정사무 ’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한 자치구 도서 운 조례에 의하면 소속도

서 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설의 이용과 취소, 

입 의 제한, 수수료의 징수 등의 역할에서 권

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서 평생교육원의 성격을 살펴보면, 원장을 지방

사서사무 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 

하부조직이 공공도서 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 평생교육원에서 도서  조직을 제외한 나머

지 업무인 교육 력과 평생학습업무가 ｢도서

법｣ 제28조에서 부여된 공공도서 의 정보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한 업

무라는 에서 볼 때, 평생교육원은 도서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 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평생교육원이고, 지

방행정사무 이 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으로서 사서직이 아닌 원장도 소속도서 들의 

업무를 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 형태는 교육청 직속기 의 과단 로 

운 되고 있는 경우이다. 지역의 교육청소

속 도서 은 학생교육문화원과 평생학습  2개

이다. 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에 의하면 학생교육문화원장과 평생학습 장은 

지방부이사  는 장학 으로 임명한다. 학생

교육문화원은 리과, 문화체육운 과와 문헌

정보과를, 평생학습 은 리과, 학습운 과와 

문헌정보과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다. 학생교

육문화원 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 , 문

화체육운 과장은 장학  는 지방교육행정사

무 ,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 으로 임명

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의 리과장은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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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행정사무 , 학습운 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

무  는 지방사서사무 , 문헌정보과장은 지

방사서사무 으로 임명하고 있다. 

지역 교육청 소속의 학생교육문화원은 

1988년 충청남도학생도서 으로 개 했고, 1995

년에는 역시학생도서 으로, 2003년에 

학생교육문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평생

학습 도 한 1961년 시립도서 으로 출

발하 으며 명칭변경을 통해 재의 평생학습

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두 기  모두 도서 이란 

명칭을 가지고 출발한 기 으로 ｢ 역시교

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르

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도서 으로

서의 기능을 효율 으로 수행하고 … 학생

교육문화원을 둔다"고 되어 있어 학생교육문화

원이 공공도서 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도

서 법｣ 제27조 제3항 공공도서 은 ‘도서 ’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

로 향후 이 두 기 이 도서 이라는 명칭을 사

용하도록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결 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 에 한 정책을 

표 함에 있어서 그 근거 는 차로 작용하는 

것이 자치법규이며, 그  조례는 정책의 정당

성 는 합리성 등을 검증하기 해 지역주민의 

표기 인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

다. 이후 정책의 특성에 따라 공공도서 에 정

보서비스 달을 의뢰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최종 수요자인 지역주민에게 달된다. 즉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는 공공도서  발

을 한 제도 인 장치로써 한 계를 형성

하고 있고,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의 제정

과 개정은 공공도서 이 발 하는데 거름이 

된다.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는 지역주민들에

게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정보 근  

이용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을 제공함으

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인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지역특

성과 지역의 실성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하

고 개정하여야 한다.

공공도서  자치법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 지방자치단체의 부분의 자치법규는 지역 

나름의 필요나 주민들의 요구  필요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법령의 임을 받아 제정된 

자치법규가 부분이며 ｢도서 법｣의 임사항

에 한 조례마  충실히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앙정부의 제도나 법률이 갖

는 미비 을 보완하거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

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강 을 제 로 활용하

고 있지 못하고 자치법규가 부분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실제 인 내용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

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의 임사항에 한 

조례를 완비함은 물론 법령의 목 과 효과를 

해하는 바가 없거나  법령이 각 지방자치단체

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

을 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조례가 법령에 

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체 으로 조례를 제

정하여야 한다. 

한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는 법률의 제

정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주민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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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수렴하여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그것

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국  단 의 입법

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

다도 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극

이고 능동 으로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

를 제정 는 개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의 내용

분석을 통해 공공도서  행정체계, 도서 장의 

직종과 직 , 공공도서  조직체계 면에서 문제

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에 

향을 미치는 환경과 이해 계자들, 실제 인 제

정과 개정의 구체 인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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